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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오토바이, 자동차전용도로에서 
운전해도 될까요?”

-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
용 관련 의견 수렴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오늘부터 4주간 

국민생각함*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

국민 의견을 수렴한다.

* 범정부차원의정책소통플랫폼으로국민권익위가 운영(https://www.epeople.go.kr/idea)

□ ｢도로교통법｣ 제63조*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, 

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나, 이륜자동차의 자동차

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.

* ｢도로교통법｣ 제63조(통행 등의 금지)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

해당한다)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

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국민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

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

민원이 제기되었다.

□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

추이,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

해 볼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

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(합헌 결정)하였다.

   다만,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



이 개선된다면, 이륜자동차의 배기량,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

고려하여 전면적ㆍ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

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되었다. 

□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, 이륜자동차의 

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

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.

□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“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

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 

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

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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